
제 차 상임전국위원회 안건18

수



의결사항

당규 개정 안

의결주문. Ⅰ

당규 개정 안 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( ) .◦

의결 안. ( )Ⅱ   
 

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< > ◦

 

조 항 주요 내용

제 조기능13 ( )
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에 ◦

부적격 심사 명문화

제 조의 부적격 심사13 2( )
◦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부적격 기준 확정 절차 규정

◦부적격 심사 결과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 절차 규정

별첨자료 참조  ※ 

관련근거. Ⅲ

 ◦ 당헌 제 조23

당헌 제 조 기능 [ 23 ( )] 

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.①  

  2. 당규의 제개정․ 또는 폐지 



별 첨

신 구조문 대비표

□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< : >

구 분 현 행 개정안

선거관리

위원회 

기능에 

부적격 

심사 

명문화

제 조 기능13 ( 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
호 의 호 생략(1 ~ 6 2 )

후보자 예비심사 컷오프 제도 7. ( ) 도입여부 

및 심사방법 결정

호 호 생략(8 ~ 10 )

제 조 기능13 ( 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
호 의 호 생략(1 ~ 6 2 )

후보자 예비심사 컷오프 제도7. ( ) , 부적격 

심사 도입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 

호 호 생략(8 ~ 10 )

부적격 

기준 확정 

절차 및 

재의요구 

절차 규정

신설( ) 제 조의 부적격 심사13 2 ( )

① 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 조14

부적격 기준를 준용하여 정한 부적격 기준에( )  

따라 신청자를 후보자 부적격으로 의결할 

수 있다.

② 최고위원회의는 제 항에 따른 부적격 심사1  

결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.  

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재적 

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3 2 

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 항의 의결은 확정1

된다


